
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

안동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1 .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 Int e rne t )은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3 ,7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

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이다1) . 인터넷의 일부인 월드와이드웹(Wor ld Wide Web) 상

에는 3억 2천만 이상의 웹 페이지가 온갖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 ) 이 웹

페이지의 82 .3%가 영어로 가장 많고 , 독일어(4 .0%) , 일본어( 1.6%) , 프랑스어

( 1.5%) , 스페인어( 1. 1%)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3 )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4 )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영어권의 이용자들은 약 5천5백 7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24 .2%로 가장 많고 , 일본

어 22%, 독일어 13%, 프랑스어 10 .4%, 중국어 5 .6% 등이며 한국어 사용 인구는

1.6%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5 ) 한편 국가간 정보통신기반(Globa l Informa t ion

Inf ras t ruc t ure , GI I)의 확충으로 비영어권 이용자들의 인구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고 , 아울러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구성된 웹 페이지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많은 비영어권 이용자들이 생겨날 것

이며, 더욱 다양한 각국의 문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교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6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의 델젤(S . Da lze l l ) 판사가 통신품위

법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민주

적인 정보통신 매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6 )

이처럼 인터넷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창출하고

삭제하고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몇가지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

첫째 , 인터넷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 군사

적인 목적 하에서 개발되었고 , 공공 및 교육기관에 의하여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정보습득과 교환 , 여가선용과 통신수단으로 개

발되었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인터넷 공동체( Int e rne t

commun i t y) 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점차 변해가고 , 전자상거래를 위한 중추(backbone )로서 상업적인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둘째 , 인터넷에는 단일의 중앙 통제자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과 그것을 통하여 흘러 다니는 정보를 어느 특정 국가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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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정확한 양과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셋째 , 인터넷은 그것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지구촌 어디에 있건 자

신이 정보를 창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통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가운데 매우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렇지 않은 정보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

이거니와 , 사생활침해 , 명예훼손 , 지적재산권의 침해 , 무단광고 및 정보유출행위

등이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외설물의

유통은 심각한 국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1> 참조) .8 )

이는 21세기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을 저

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

다. 이 때문에 OECD, EU 등 국제기구와

정보통신 선진국들은 이러한 불건전 정보

의 유통과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림 1> 영국의 불건전 정보 유통현황

2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몇가지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Pembe r , 1996 ) . 이 이론들은 인간생존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건

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 l ic int e res t )과 상충될 때 그 어

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들의 요점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절대주의 이론(abso lut is t t heory) 으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미국 대법원 판사 블랙(Hugo Black)과 더글러스(Wi l l iam Doug las )가 이 이론

을 따랐다. 이 이론은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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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른 중요한 기본권들이 자주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

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수한 균형이론(ad hoc ba lanc ing t heory) 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들은 서로 상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들이 상

충될 때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의 형평을 따지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라는 것

이다. 이를테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존엄이나 기밀이 노출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그 형평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도한 이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관이나 법원의 편견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 표현의 자유 우위론(pre fe r red pos i t ion ba lanc ing t heory) 이다. 이 이

론은 표현의 자유가 다른 인간의 기본권과 상충될 때에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상충될 때, 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입증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개인에게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표현의 자유

에 관한 이론이다.

넷째 , 실용주의론(Me ik le j ohn ian t heory) ' 이다. 이는 1940년 마이클존

(Alexande r Me ik le j ohn)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와의 관계(Free Speech and It s

Re la t ion t o Se l f- Gove rnment ) 라는 글에서 유래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추상적

인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곧 성공적인 자치(se l f- gove rnment )이다. 즉 ,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은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그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다.

다섯째 , 언론매체 접근이론(access t heory) 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용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 있어서 신문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국민

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줄어드는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론이

다. 신문이 독자들에게 지면을 개방하여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74년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 ra ld) 대 토닐로(Torn i l lo) 재판 을

통하여 대법원은 이 이론을 신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69년 레드 라이온 방송국(Red Lion Broadcas t ing) 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재판 이 보여주듯이 방송의 경우에는 이 이론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 하여 새롭게 정립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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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국의 인터넷 규제현황

인터넷 규제방법에는 자율규제와 법적인 규제로 나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

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율규제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자

율규제와 함께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규제와 함

께 자율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싱가폴은 정부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율규제의 원칙을 지

켜려 하고 있다. 한편 , 개발도상국가들은 대부분 타율규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규제방법의 차이는 각국의 문화·사회적 풍토와 정치제도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규제현황을 나라별로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미국은 인터넷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그러

한 전통이 잘 반영되고 있다. 흔히 통신품위법(Commun ica t ions Decency Ac t )으로

잘 알려진 1996년 연방통신법 제5조는 1997년 6월 부분적인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음란외설적인 정보

(pornograph ic informa t ion)를 제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스티븐스(J . St evens ) 판사는 통

신품위법이 규정한 음란외설물(pornography) 개념정의가 불분명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설 정보( indecent ma t e r ia ls ) 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

는 것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퉁신품위법을 제안했던 코츠(D. Coa t s )의원은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1997년 11월 미국 의회에 상정하여 98년 7월 상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인터

넷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ha rmfu l informa t ion)를 유통시키는 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은 매일 5

만 달러씩 추가될 수 있다. 피고가 신용카드 , 은행카드 , 성인이용코드 등을 이용

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방지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다. 이 법이 규정한 ' 미성년자

에게 해로운 정보 ' 라는 용어는 의사소통행위(commun ica t ion) , 그림, 이미지 , 그림

이미지 파일, 글 , 녹음 , 문장 , 및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를 가리킨다:

( 1) 전체적으로 보아 미성년자들에게 누드 , 성행위 등 순전히 성적인 흥미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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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는 정보 ;

(2) 미성년자들에게 적절치 않게 명백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실제

적이거나 실험적인(s imu la t ed) 성행위(sexua l ac t ) 또는 성접촉행위 (sexua l

cont ac t ) ,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 , 성기의 도색적인 노출을 그림이 나

글 등의 방법으로 묘사한 정보 ;

(3) 진지한 문학성 , 예술성 , 정치성 , 또는 과학적인 가치를 결핍한 정보

이밖에도 미국은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침해 , 명예훼손 , 인종차별적인 표현(ha t e

speech)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무단광고(spam)와

저작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편 , 인터넷 산업계와 시민단체 및 학부모 이용자들에 의한 자율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내용선별기술표준(P la t form for Int e rne t Cont ent

Se lec t ion , PICS)을 바탕으로 SafeSur f 나 RSACi와 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개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Sur fWac t h , Ne t Nanny 등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들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98년 7월에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

화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영국>

인터넷 내용과 관련하여 입법자들이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린이를 소재

로한 음란물(ch i ld pornography)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 어린이 보호법

(Prot ec t ion of Ch i ldren Ac t 1978 ) 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법률이 약

간 개정되어 온라인 환경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출판(pub l ica t ion) 의 개념이

전자정보의 전달( t ransmiss ion) 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진

(phot ograph) 이 컴퓨터로 조작한 위조사진(pseudo- phot ographs ) 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재판은 98년 1월 25일의 니클라스 사건(R v . Ka r l Nik lass )

이다. 브리스톨 크라운 법원(Br is t o l Crown Cour t )은 어린이 보호법을 위반한 혐

의로 니클라스를 9개월 징역형에 처하였다. 니클라스는 어린이 음란물을 교환하는

뉴스그룹에 어린이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었다.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ISP)의 법적인 책임은 자신의 컴퓨터 상에서 불법정보가 있

다는 것을 통보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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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올해 2월 27일 영국 메트로폴리탄 경찰(Me t ropo l i t an Po l ice )은 뉴즈넷

(Usene t ) 토론그룹들이 교환하는 어린이 음란물(ch i ld porn)을 제거하는데 실패했

다는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 1996년부터 정부 , 경찰 및 인터넷 관련산업계가 공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정보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영국 정부와 경찰의 후원으로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협회( Int e rne t

Se rv ice Prov ide rs Assoc ia t ion , ISPA)와 런던 인터넷 상거래협의회(London

Int e rne t Exchange , LINX)의 주관하에 소위 인터넷 감시재단 ( Int e rne t Wat ch

Founda t ion)이 설립되어 자율규제 활동을 펴고 있다.

인터넷 감시재단은 98년 3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개발하고 이를 웹상에 공표하

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9 ) 이 등급제는 10개의 범주를 5개의 등급(0 - 4 )으로

나누고 있다. 이 재단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이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독일>

과거 나치 독재의 아픈 경험을 안고 있어서 인종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통신

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97년 2월 만하임(Manhe im) 검찰

은 나치스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도이치 텔레콤(Deut ch Te lecom)의 자회사인 티

온라인(T- On l ine )과 미국 컴퓨서브(CompuSe rve )의 독일 법인 온라인 서비스 2개 회

사들에 대하여 시민 선동 방조죄 혐의로 수사한 바 있다.

독일은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하여 1997년 8월 연방정보통신사업법(Fede ra l

Informa t ion and Commun ica t ions Se rv ices Ac t , luKDG)과 미디어법(Med ia Se rv ices

Int e rs t a t e Agreement , MDSt V)을 제정하였다. 정보통신사업법은 인터넷 관련산업

의 발전을 돕고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적이고 해로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

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인터넷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그 서비스제공자들( Int e rne t Se rv ice

Prov ide rs , ISPs )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luKDG의 제1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둘째 , ISP가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 그것

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러한 차단조치가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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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될 수 있다면 제3자가 올린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하여 ISP는 책임이 있다.

셋째 , ISP는 제3자가 올린 정보를 이용자들이 단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

할(access prov ide rs )만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넷째 , 1996년 연방통신법(Te lecommun ica t ions Ac t ) 제85항의 통신비밀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인지했고 또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아울러 그러한 차단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한 인터넷 서비스제공

자( ISP)는 일반법이 규정한 불법내용 차단의무를 지켜야 한다.

독일 경찰은 인터넷 범죄수사대를 조직하고 어린이 소재 음란물 , 수간 , 나찌 상

징물 , 폭력게임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 등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정보물에 대한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현행법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미성년자

들에게 해로운 정보규제를 위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그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 그 이용자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최초의 판례가 주목

받고 있다. 97년 5월 동경지법 소노베 판사는 동경의 한 여성이 일본 최대의 인터

넷 서비스사업자( ISP)인 니프티(Ni f t y Corp . ) , 그 회사원 , 및 한 남성이용자를 상

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은 5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소노베 판사는 판결문에서 니프티의 대화방을 모니터할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원

이 명예훼손적인 메시지들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고 , 그 회사는 사원에 대

한 감독의무를 게을리(neg l igence )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의회는 올해 3월 「풍속영업적정화법」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중에 있

다. 10 ) 이 법안의 핵심은 성인정보제공자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ha rdcore pornography)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본 인터넷 산업계와 변호사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11)

이와 함께 일본 의회는 「아동포르노 처벌법안」을 98년 5월 상정하여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외설물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은 물론 , 이러한 음란영상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어린이를 음란물의 소재로한 그림 까지 규제하고 있어 일본 변호사협회

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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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을 일본 경찰청이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성인정보제공 실태조사에서

약 40%가 어린이를 소재로한 음란물이라는 현실과 또한 일본이 어린이 소재 음란물

제공국가라는 비난을 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 일본 통산성(MITI)은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관련산업계가 결성한 전

자네트워크 협의회(EN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1997년 2월

인터넷 사업자 윤리실천강령 과 이용자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

다.

<싱가폴>

싱가폴의 방송청(S ingapore Broadcas t ing Aut hor i t y , SBA)은 1996년 7월 15일

SBA 면허지침 1996 (Class Licence Not i f ica t ion)을 제정하여, 사업자 및 정보제공

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서는 안될 정보를 차단하는 행정권한을 설

정하였다. 그 내용은 접속업자 외에 일부 특정분야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면허제

를 규정하고 있다. 유입되어서는 안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안전보장 및 방위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2)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대중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정보

(3) 특정 종교나 정치를 비방하는 정보

(4 ) 음란외설물(pornography)이나 폭력물

(5) 동성애나 특정한 성적인 기호를 담은 정보 등 .

SBA는 96년 7월 인터넷 윤리실천강령 를 제정하고 위와 같은 정보가 국내 인터

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ISP)와 정보제공자( IP)

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98년 3월 16일 정부는 3개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 ISPs )이 - Cybe rWay ,

S ingNe t , Pac i f ic Int e rne t - 올해말까지 소위 가족용 인터넷환경(Fami ly Access

Ne t works ) 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인터넷환경에서는 음란적인 사이트를 걸

러내고 , 기존의 사이버 패트롤(Cybe rPa t ro l )이나 넷내니(Ne t Nanny)와 같은 인터넷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

트워크환경이 구축된다. 이는 청소년·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

터넷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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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터넷과 내용규제

인터넷 내용규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행위

주체자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를 따르도록 한다. 왜

냐하면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인터넷에서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규정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을 기준으

로 할 경우 내용별 관련 판례가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 . 규제 모델

인터넷 내용규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언론내용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내용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

수적이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선진국들은 인터넷 정보내용규제에 관한 법적인 문제

의 해결책을 과거의 이러한 판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이는 타당한 접근방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여기서는 미국에서 발달한 언론 및 정보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몇가지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전화모델(common ca r r ie r mode l )

이 모델에 따르면, 전화사업자는 자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

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는 미국이 전화산업 초창기 전화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된 모델이다. 마약거래나 조직범죄자들이 전화망을 통하여

불법적인 정보를 교환할 경우 전화사업자는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내용에 대하여 책

임이 없다.

이러한 모델을 발전시킨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 전화사업자가 자

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적인 정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청행위

를 해야하는데 이는 통신기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둘째 , 만약 전화사

업자가 자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그것이 불법정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 그러한 내용

점검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전화사업자

는 자신의 사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 그러

한 정보유통자에게 자신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게 할 경우 이는 전화이용자들에

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과 유

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96년 2월 연방통신법(Te lecommun ica t ions Ac t of 1996 )이 발효되기 이

전까지 전화산업계에 사업상 지역별 독점적 위치를 보장하여왔다. 그 대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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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해서는 전화산업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망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전화모델의 적용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2 ) 방송모델(broadcas t ing mode l )

방송은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과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정부로부터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방송은 그 시청취자가

그 내용을 미리 취사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유해

한 내용의 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주파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인 특성이 극복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상

파 방송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방송과 같은 특성을 지닐 경우 방송에 적용되어온 규제의

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 인터넷 방송같은 경우 지상파

방송으로 분류되어 기존의 법적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 유선방송모델

유선방송은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내용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지상파 방송에 비하여 보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고 있다.

4 ) 신문 모델

신문이나 책과 같은 인쇄매체는 독자가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에 접근하기 때

문에 정부의 내용규제로부터 가장 자유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도서의 경우

정기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내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발행의 경

우 정부관련기관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신문을 발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 인터넷 전자신문이 전통적인 개념의 신문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의 신문에 적용되어오던 법적 규제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규제 내용

1) 불법적인 정보내용

불법적인 정보내용이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 가운데 한 국가의

현행 법으로 유통이 금지된 정보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마약, 무기제조 , 도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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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 , 음란외설정보 , 명예훼손적인 정보 , 사생활 침해정보 , 국가기밀정보 ,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 인종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 등이 각국에서 불법으로 규

정한 정보들이다. 나라마다 문화와 정치사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불

법으로 규정한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정보가 인터넷에서는 시공을 초월

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싱가폴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정보를 아예 불법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에

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풍양

속을 해치는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성인정보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기 위하여 「풍속영업적정화법」과 「아동포르노법안」을 올해 초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아동포르노법안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외설물 유통을 방지하

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 ) 불건전 정보

불건전 정보란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한 국가의 사회규범이나 도덕관념으로 유

통이 제한된 정보를 가리킨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해로운 정보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국은 이러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 억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불건전 정보라는 개념은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정보를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정보

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나. 규제 대상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그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행위주체는 크게 인터넷 망사업자(ne t work

prov ide r )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Int e rne t se rv ice prov ide r , ISP) , 인터넷 정보제

공자( informa t ion prov ide r , IP) , 정보 이용자(ende r- use r )로 나뉜다. 따라서 이

러한 행위주체별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인터넷 망사업자(ne t work prov ide r , NP)

미국의 AT&T, MCI , Spr int 등 장거리 전화회사와 각 지역의 전화회사들

(Reg iona l Be l l Ope ra t ion Compan ies )이 이 범주에 속하며, 한국의 한국통신이 여

기에 해당된다.

인터넷 망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

이다. 이러한 인터넷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전화모델을 따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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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Int e rne t se rv ice prov ide r , ISP)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자가 제공

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첫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정보내용의 검열을 방지하는데 있다. 둘째 ,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망

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유선방송의 경우에도 적용시켜왔다. 인터넷의

경우 1996년의 연방통신법은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 luKDG)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인터넷 서

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법적인 책임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편집권 이나 심의권 을 보유

하고 그것을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면, 정보내용에 대하여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1991년 쿠비 대 컴퓨서브(Cubby v . CompuSe rve ) 사건에서 컴퓨서브는 가입자들이

올린 정보에 대한 편집권이나 감독권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

았다. 1997년 11월 지란 대 AOL(Ze ran v . AOL) 명예훼손 소송사건에서도 AOL은 제

3자가 올린 정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Ze ran은 연방대법

원의 재심을 요청했으나 최근 기각 당하였다.

그러나 1995년 오크몬트 대 프로디지(St ra t t on Oakmont v . Prod igy) 사건에서는

프로디지가 인터넷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입회원들이 올린 정보

내용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편집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가입자가 다른 회

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게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1997년 8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Ame r ica

On l ine )은 자신의 인터넷서비스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자( IP)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클린턴 보좌관 불루멘덜(Blument ha l )이 제소한 3천만 달러 명예훼손

소송사건에서 98년 4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 프리드먼

(P. Fr iedman)은 1996년의 연방통신법(47 U.S .C. sec t ion 230)에 포함된 '통신품위

법 '은 제3자가 올린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민사책

임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동

피고로 지목된 인터넷 가십(goss ip) 칼럼니스트 드러쥐(M. Drudge )는 패소하였다.

프리드먼 판사는 드러쥐는 일반 언론인들이 지닌 명예훼손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단순한 가십전달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3 )

- 12 -



한편 , 뮌헨 연방지법 후버트(Wi lhe lm Hubbe r t )판사는 "인터넷에서조차 무법지대

란 있을 수 없다"며 98년 5월 컴퓨서브 도이칠란드(CompuSe rve Deut sch land) 사

장을 지낸 좀(Fe l ix Somm)을 음란물 및 불법정보 유통 방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Int e rne t se rv ice prov ide r , ISP)가

제3자가 올린 정보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은 독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좀은 1995년과 1996년 사이 제3자가 자사의 인터넷을 통하여 어린이 소재

음란물과 기타 불법 정보를 유통시킨 것을 막지 않았다는 등 13가지 혐의로 1997년

4월 기소되었다. 14 )

올해 2월 13일 우리 나라 최초로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ISP)의 법적인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대 한

국 PC통신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 제53조 , 동시행령 제16조 , 한국 PC통

신 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들어 한국 PC통신

의 한전노조 게시물 삭제와 전용게시판 일시폐쇄는 타당하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

렸다.

3 ) 정보제공자( informa t ion prov ide r , IP)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정보제

공자에게 있다. 정보제공자들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 무단광고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다. 이를테면, 앞에서 언급한 불루멘

(Blument ha l ) 사건에서 드러쥐(Drudge )는 AOL과 정보제공 계약을 맺은 정보제공자

로서 자신이 올린 명예훼손적인 정보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98년 3월에는 인터넷에서 무단광고(spam)로 악명 높은 월레스(Sanford

Wa l lace )가 패소판결을 받고 무단광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달러

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15 )

국내에서는 최근 음란외설물을 유포시킨 정보제공자가 검찰에 의하여 구속기소되

었다.

4 ) 이용자(ende r- use r )

현실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 가운데 법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정보는 정보제공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불법 또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의 대부분은 정보제공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음란외설물의 유통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오고 있다. 1998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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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4개국의 경찰들이 공동협조하여 어린이를 소재로한 음란물 유포자들을 급습

하기도 하였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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